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제안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의결일자

○ 제15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10년 3월 10일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남상수)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민편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통신

민원 , 일자리지원 , 꿈여울분 신설 옴부즈만의 감사실 조

정 등 단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

○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민원창구의 인력 보강을 한 신규 증원

사무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○ 단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

∙옴부즈만(보좌기 ) → 감사실 옴부즈만

○ 단 기구 신설(3개 )에 따른 정원 증원 재조정

∙통신민원 , 일자리지원 , 꿈여울분

○ 정원조정 황



∙기 별 정원조정

구 분 계
집 행 기

의회
소계 본청 직속기 사업소 구청 동

정 원 2,056 2,024 753 146 262 483 380 32

조 정 2,085 2,053 764 146 266 484 393 32

증․감 +29 +29 +11 - +4 +1 +13

∙직렬별․직 별 정원조정

- 일반직(연구직, 지도직 제외)

구 분 계 4 이상 5 6 7 8 9

정원 1,712 13 112 395 550 409 233

조정후 1,742 13 112 398 554 405 260

증․감 +30 - - +3 +4 △4 +27

- 기능직

구 분 계 6 7 8 9 10

정원 324 11 42 63 92 116

조정후 323 11 42 63 92 115

증․감 △1 - - - - △1

- 별정직

구 분 계 5 6 7

정원 9 1 3 5

조정후 9 1 3 5

증․감 - - - -



3. 질의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

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의 질의·답변 내용과

같음.

4. 토론요지

가. 반 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“2,056명”을 “2,08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 “2,024명”

을 “2,05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ꡒ별지ꡓ

〔별표 3〕

정원 리기 별 직 별 정원(제4조 련)

기 별

직 별
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 사업소 구 동

총 계 2,085 2,085

정무직 계 1 1

시 장 1 1

일반직 계 1,742 1,742

2 1 1

4 12 5 1 1 2 3

5 112 32 3 11 10 19 37

6 이하 1,617 1,617

별정직 계 9 9

5 상당 1 1

6 상당이하 8 8

연구직 계 2 2

연구

연구사 2 2

지도직 계 8 8

지도

지도사 8 8

기능직 계 323 323



의 안
번 호 제558호 제출년월일 : 2010. 2. 26

의 결
년월일

2010. 3. 19

(제159회)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민편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통신

민원 , 일자리지원 , 꿈여울분 신설 옴부즈만의 감사실 조

정 등 단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,

○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민원창구의 인력 보강을 한 신규 증원

사무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단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

○ 옴부즈만(보좌기 ) → 감사실 옴부즈만

나. 단 기구 신설(3개 )에 따른 정원 증원 재조정

○ 통신민원 , 일자리지원 , 꿈여울분

다. 정원조정 황

○ 기 별 정원조정



구 분 계
집 행 기

의회
소계 본청 직속기 사업소 구청 동

정 원 2,056 2,024 753 146 262 483 380 32

조 정 2,085 2,053 764 146 266 484 393 32

증․감 +29 +29 +11 - +4 +1 +13

○ 직렬별․직 별 정원조정

- 일반직(연구직, 지도직 제외)

구 분 계 4 이상 5 6 7 8 9

정원 1,712 13 112 395 550 409 233

조정후 1,742 13 112 398 554 405 260

증․감 +30 - - +3 +4 △4 +27

- 기능직

구 분 계 6 7 8 9 10

정원 324 11 42 63 92 116

조정후 323 11 42 63 92 115

증․감 △1 - - - - △1

- 별정직

구 분 계 5 6 7

정원 9 1 3 5

조정후 9 1 3 5

증․감 - - - -

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“2,056명”을 “2,08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 “2,024명”

을 “2,05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ꡒ별지ꡓ

〔별표 3〕

정원 리기 별 직 별 정원(제4조 련)

기 별

직 별
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 사업소 구 동

총 계 2,085 2,085

정무직 계 1 1

시 장 1 1

일반직 계 1,742 1,742

2 1 1

4 12 5 1 1 2 3

5 112 32 3 11 10 19 37

6 이하 1,617 1,617

별정직 계 9 9

5 상당 1 1

6 상당이하 8 8

연구직 계 2 2

연구

연구사 2 2

지도직 계 8 8

지도

지도사 8 8

기능직 계 323 323



신․구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정

원의 총수는 2,056명이며, 다음

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 의 정원: 2,024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32명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

---- 2,085명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1. ------------- : 2,053명

2. --------------------


